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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04년 2월 24일 한일의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까지 일제의 치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강제병합 이후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제징용자,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문제나 문화재 반환 문제와 같은 일제식민지배의 잔재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국제법적 담론은 과연 무엇이며, 국제법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아래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일간의 모든 앙금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36년간 식민지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합니다.”
간 나오토 총리의 이번 담화문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위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사할린에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과 일본에 반출된 귀중한 도서에 대한 가까운 시일 내의 인도 등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번 담화문의 긍정적인 면은 첫째,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는 사죄 대상을 아시아 각국으로 했으나, 2010년 간 담화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둘째, 일본의 식민지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 셋째, 사할린에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과 반출된 도서의 인도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 역시 존재한다. 첫째, 강제병합의 불법성과 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둘째, 강제징용자, 위안부 등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진전된 일본 총리의 담화문에도 불구하고 1910년 경술국치의 성격 규명과 해석 및 평가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과 대립을 빚을 가능성은 아직도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병합조약’이 합법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유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불법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은 계속 평행선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문이 식민지 지배의 강압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지만, 병합 자체의 불법성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다.
위에서 보듯, ‘일제강점기’라 함은 통상 1910년 8월 29일 발표된 한일강제병합 조약부터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한 시점까지를 일컫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탈은 이미 1904년 2월 24일 체결된 한일의정서 및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보호령(protectorate)’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국제법 용어로 일반화시킨다면 ‘식민지 또는 식민체제(colonies/colonial régime)’에 예속된 상태이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대 국가라는 정치적 집단이 발생하면서부터 식민지배와 식민예속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여 왔으며,
 국제연합 회원국 192개국 중 2/3이상이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식민지라는 제국주의 유물의 청산 노력은 국제연합, 특히 총회에서 비롯되었다. 유엔총회는 제3세계가 중심이 되어 1960년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 (Res.1514(XV)), 1962년 Resolution 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Res.1803(XVII)), 1970년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s.2625(XXV)), 1974년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Res.3201(S-VI)), 1974년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Res.3281(XXIX)) 등 일련의 결의 채택을 통해 신생국의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를 정치적·법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결의 1514호는 다음과 같이 식민지배는 모든 국제법 원칙과 배치됨을 선언하고 있다.
The subjection of peoples to alien subjugatio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constitutes a denial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contrary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s an impediment to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co-operation.
국제법상 ‘민족자결권’, ‘신국제경제질서’, ‘경제주권’ 및 ‘개발권’ 등은 이 과정에서 보다 정치하게 발전되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유럽중심의 국제법관, 특히 과거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잔재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법의 제3세계 접근방법론(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TWAIL)’이 태동하였다.
 한일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 및 국민 그리고 국제법 학자들의 일제강점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이와 같은 큰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한반도에 특유한 문제도 존재한다. 가령 일본군 위안부(sexual slavery), 징용노동자, 징용군인 및 전범 처벌희생자, 문화재반환뿐만 아니라 영토분쟁 가령 독도, 간도협약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법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전략과 이론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하겠다. 식민지배에 따른 법적 문제는 표면적으로 1965년 한일간의 제조약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지난 45여 년 가까운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 그 실제 내용이나 외적 환경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고,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인지에 대해 한일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1965년의 제조약 중에서 청구권협정과 문화재협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강제징용자 피해배상문제와 문화재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1965년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체결된 다섯 가지 협정 중에서, 본고에서는 풀지 못한 일제식민 잔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청구권협정과 문화재협정을 중심으로 협정의 기본 성격과 구성을 검토하고, 협정의 문제점은 제3장에서 미해결 문제들과 함께 분석하기로 하겠다.
1. 청구권협정
1965년 6월 22일 서명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고 동년 12월 18일 발효하였다. 동 협정 제1조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본조의 규정은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권협정은 특히 제2조에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폭넓은 권리의무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 조약이었으므로, 양국 내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 국내조치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인 사인의 대일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개인청구권에 대한 국내보상문제가 바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우선 청구권 자금 유무상 5억 달러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에 걸쳐 도입되게 되자, 청구권 자금의 국내 사용을 위하여 “청구권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민간청구권의 보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예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한국측 대일청구권 문제의 국내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전문 3개조로 구성된 동법의 내용은 한국측이 대일청구권으로 주장하던 청구권협정 제2조의 대상 권리는 청구권협정 서명일자를 기준으로 소멸하였으며, 물건의 경우 당시 일본측 보관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었는데, 첫째, 협정 자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a) 1947년 8월 15일 이후 1965년 6월 22일까지의 기간 내에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한국인의 재산, 권리, 이익과 (b)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과정에서 취득되어 일본관할 내에 소재하게 된 한국인의 재산, 권리, 이익은 소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협정상 해결대상에 포함된 권리라도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한국인의 저작권, 공업소유권 등에 관하여는 국제적 보호 관행에 따라 다른 외국인의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특별법에 의한 소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청구권협정이나 특별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의 특성상 별도 취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종래 각종 평화조약에서도 항상 특별취급을 받던 관행에 따라 일본도 이 경우만은 기존 권리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는 한일 과거사 정리문제가 여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민간 차원의 대일청구권 요구가 밀물처럼 분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거사 관련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반드시 넘어야 할 벽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구권협정이다. 그간 동 협정의 해석에 관해서 일본정부의 해석과 양국 민간 차원에서의 해석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는 협정의 기본성격뿐만 아니라 협정이 해결대상으로 삼은 범위에까지 미치는 이견이다. 한국에서 과거사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 여론의 일각에서는 이미 1965년에 해결된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고, 그로 인해 양국간의 혐한·반일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주요 법적 쟁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강제징용자나 B·C급 전범, 종군위안부에 대한 피해배상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제3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2. 문화재협정
본 협정은 한일간의 구 식민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식민시대에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전후의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식민지 지역이 독립하면서 과거의 식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처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다 완전한 독립 내지 주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피식민국가들은 식민지배시대에 유출되었던 문화재를 출처국(State of Origin)인 자국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함께 제기하게 되어 이는 국제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협정도 이런 문제를 피식민 모국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 협정은 모두 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딸린 부속서 및 동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합의 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주요한 조문은 제2조로서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속서는 반환될 문화재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 의사록에서는 일본 내 민간소유 문화재에 있어서는 그 자발적 기증을 일본정부가 권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1905년 이후 반출된 모든 문화재에 대해 일본이 그 반환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으나, 일본측의 청구목록대로 1,432점만 반환되었다. 이는 국·공유 문화재 중의 일부만 반환된 것으로 사유 문화재 반환은 합의 의사록상의 자발적 기증 권장 노력의 뜻만 표명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국·공유 문화재의 반환과 민간 소장 문화재의 반환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양국간의 과제로 남겨놓게 됨을 의미한다. 협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에게 추가 환수된 문화재는 1991년 4월 체결된 “영친왕비에 유래한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에 의해 궁중 복식 총 227점이 반환된 것과 그 외 일본 개인 소장품의 자발적 기증으로 1,091점이 환수된 것 등 총 2,750점이 환수되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 있다고 추정되는 한국의 문화재는 29,637점으로서 그 대부분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미해결된 일제식민 잔재 문제
이하에서는 일제강점의 유산 중 국제법과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들, 가령 강제징용자 내지 강제동원자 피해배상문제, 전시 성노예 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등에 대해 서술한다. 
1. 강제징용자 내지 강제동원자 피해배상문제
(1) 사할린 강제징용자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사할린에는 약 43,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끌려온 한인과 그 후손들이다.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을 차지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개발이 안 된 상태였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광개발이 가속화되었고, 많은 수의 탄광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 9월부터 탄광 노동자로 한국인을 강제징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한국인 2만여 명이 일본 북해도로 이주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인 4만여 명과 일본인 30만 명이 사할린에 남아있게 되었다. 1947년 사할린 주정부의 인구조사에서 4만 3천여 명의 한인들이 사할린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최소한 그 이상의 한인들이 사할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6월 미국과 소련은 미-소 협정을 체결하였고, 1949년 7월까지 일본인 29만 3천여 명이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1947년 여름에는 중국인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인들은 귀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후 1956년 10월,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 2,26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할린에 버려진 한인들은 소련 또는 북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한 가지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한인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소련 국적을 선택했고, 일부는 북한 국적을, 또 일부는 고국 귀환의 소망을 놓지 않고 무국적 상태로 남았다.
1989년 7월 한-일 정부의 요청으로 ‘재 사할린 한인 지원 공동사업체’ 협정서가 체결되어 한국정부가 사할린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소련 정부는 사할린 한인 40명의 일시 모국방문을 처음으로 허용하였다. 1990년 1월 한국정부는 대한적십자사에 사할린 한인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해 7월 한-일-사할린 적십자사는 국제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대한적십자사는 1) 일시 모국방문 또는 영주귀국 추진, 2) 영주귀국자를 위한 주거 확보, 3) 고령자를 위한 국내요양시설 설치, 4)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복지향상 등 4가지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 6월말 기준, 총 3,785명의 사할린 1세 및 2세 배우자, 2세 장애자녀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했다. 일시 모국방문을 통해서는 총 17,070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할린 현지에 생존해 있는 한인 1세가 1천여 명 정도 남아 있으며, 그 자녀들의 동반귀국이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제가 패망한지 65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B·C급 전범 문제
조선인 B·C급 전범은 주로 태평양 전쟁 때의 포로 감시원들로 일본이 강제로 동원하여 충당한 군속들이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 후 열린 연합군의 군사 재판에서 148명이 포로 학대혐의가 적용되어 B·C급 전범으로 분류된 후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영국령 등지에서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중 2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아 처형되었고 나머지 125명이 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으며, 네덜란드령, 영국령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자들도 이후 일본으로 이송되었다. 이들 B·C급 전범에 대한 배상문제는 우선 2001년 일본에서 제기된 군인·군속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논의되었다.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국내 조치법인 법률 144호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상과 같은 강제징용자 내지 강제동원자의 피해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 조약과 그 부속조약 격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제2조 및 “청구권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조 g항의 해석 및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으로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까지도 소멸되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청구권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조 g항: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 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국내법원에 제기된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에 대하여 모두 1965년 법률 제144호와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1932년에 가입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과의 위반여부 및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상한 사례를 들어 비판가능할 것이다. 한편 일본 국내법원의 태도로 개인의 대일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2009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지불과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2. 전시 성노예 문제(일본군 위안부)

그 동안 정부, 관련 국제기구, 개인(NGO)은 당시 일본정부(군부)가 전시 성노예제도에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국제법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민간단체를 통해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일본군이 운영한 전시 성노예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1926년 노예제 금지 조약(Slavery Convention),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orced Labor),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Treaties for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육전법규와 관습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46조 등에 위반된다. 특히 1998년 UN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의 특별보고자였던 맥두걸(McDougall)은 그의 최종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노예제와 관련지어, 노예제의 강행규범(jus cogens)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였던 Coomaraswamy는 1996년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군사력에 의해 전시에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 여성들로서, 위안부라는 용어보다는 ‘군대 성노예’라는 용어가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강제징용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1998년 일본국내법원은 3명의 한국인 종군위안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룬 바 있으며,
 2000년 9월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06년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중국·대만·필리핀 등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위안부(comfort women) 소송’의 심리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심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처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종군 위안부의 법적 소송은 어려움이 있지만, UN 특별보고자들의 보고서와 2000년 NGO에 의한 국제법정의 판결문 등에서 보듯 국제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가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기타 나라들과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로서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이 협약의 채택 과정에서 일제하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협약에는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배상권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문화재 반환문제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문 속에는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들을 인도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다. 한일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제강점 36년간에 한정하여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는 문화재 약탈이 가장 극심한 시기였고, 이후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서 명시적으로 약탈 문화재에 대해 언급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 잔재 청산 차원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동 문화재협정 제2조가 청구권 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일본의 의무를 일거에 해결하는 의미인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 측은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동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재의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쓴 점, 일본에 의한 한국 문화재 반출행위가 불법 내지 부당하였음을 명시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있다.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도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에 대해 일본정부의 인도가 있어야 함에도, 당시 한국측이 제출한 반환목록에 기재된 4,479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432점의 문화재만이 인도되었고,
 기타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 교류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도의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도록 하였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에서도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건네(인도)주겠다’는 표현에서 보듯 일본은 여전히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에서 유래하는 미반환 문화재 특히 1965년 협정 당시 부속서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본 정부 소유의 문화재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한 반환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문서는 상당히 많다. 가령 30년 전쟁의 약탈물 반환을 규정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시작하여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예방수단 협약, 1973년 ‘몰수된 예술품의 희생국가들에 대한 원상회복’에 관한 UN 총회결의 3187호,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사례로는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의 문화재 반환,
 벨기에와 콩고 민주공화국 간의 문화재 반환,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 이탈리아와 영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문화재 반환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식민통치기간 혹은 외국의 점령기간 중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법 형성과 자발적인 반환이 국제법 발전의 중요한 추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고, 반환을 대체할 다른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65년 문화재 협정으로 문화재 반환 논의는 일단락되었다는 일본의 태도는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영친왕비에 유래한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도 모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사인간에 적법하게 거래된 문화재의 반환 거부에 대해서는 1943년 런던선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선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자비하게 약탈된 국가와 국민들에게 행해진 강탈을 무효로 하기 위해 점령 및 통제를 받던 영토 주민에게 속해있던 어떤 종류의 소유물, 권리 및 이권의 이전 또는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거래가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국외 사례 
다음에서는 식민지배 유물 청산을 위한 조치로서의 배상절차를 밟은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이탈리아 – 리비아 우호관계조약 체결
2008년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에 식민지배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는 매년 2억불씩 25년간 총 50억불을 원조의 형식으로 리비아에 지급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양국은 이를 비준하였다. 이 조약 역시 조약문 어디에도 배상(reparation)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조약 제8조 제1항을 보면 50억불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리비아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투자하며, 이탈리아 기업들이 배타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관광, 민간항공 기타 분야에서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탈리아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을 방지하도록 리비아에게 국경통제를 강화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전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1970년대 리비아가 이탈리아의 상업적 이익을 강제수용한 것을 두고 이탈리아 기업들과 리비아 정부간에 제기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점이다.
이탈리아와 리비아간의 이번 조약이 특별한 것은 어떠한 유럽 국가들도 그들이 식민통치를 했던 국가에 대해 일괄 금전배상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 헤레로족 – 독일 상대 배상소송 제기
나미비아의 헤레로 부족이 1904년부터 1908년 독일의 식민지배 기간에 일어난 제노사이드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독일의 경우 세계 2차대전 후 전후보상과 유태인 학살과 관련한 책임문제와 전후보상에 관한 배상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레로족에 대한 말살정책에 대해서 2004년 독일 정부의 사과는 있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헤레로 부족은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전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미국 법원에 도이치 은행과 Woermann Line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 있으며, 도이치 은행은 식민지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Woermann Line은 노예노동과 집단수용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헤레로족 문제가 정부차원의 배상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나미비아 정부와 독일정부간의 관계 때문이다. 나미비아 정부는 1990년 독립 이후 유럽국가들로부터 수억 유로의 개발원조를 받았고, 독일이 주요 원조국임을 이유로 헤레로 부족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과거 나미비아에 대한 식민지배 관점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고 그것이 원조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 10억불 이상을 이전 식민지국들에 원조로 제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케냐 인권위원회의 영국에 대한 배상소송 제기
케냐의 인권위원회(Kenya Human Rights Commission)가 소위 Mau Mau 반란이라고 불린 사건의 생존자들을 대신하여 영국 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1952년에서 1960년까지 영국 식민정부가 세운 수용소에서 살해된 수천 명의 Kikuyu족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문은 진전된 형식의 것이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5년 한일간의 제조약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은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강제징용자, 전범,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와 문화재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더반 회의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에 관해 언급된 바 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고유한 문화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선주민들의 배상요구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식민지배를 강요당한 민족이 겪은 수치감을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오랜 기간 받은 경우 소위 교육적 효과에 의한 ‘열등민족’이라는 수치감은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종의 자괴감,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이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쌓여 증폭될 우려가 있다. 지나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아픈 역사에 매몰되어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Liquidating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Dae Seong, Yim
Through a chain of procedures by Japan, The Greater Korean Empire became a colony of Japan on August 29, 1910. Though it is about 100 years from the forced annexation of 1910, there are so many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ism for Korea to deal with. What is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law to liquidate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Is Kan’s statement fully enough to 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two countries confront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Naoto Kan made a statement on August 10, 2010 ahead of the August 29 centenary of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atement, Prime Minister Naoto Kan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e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caused during the period of colonial rule.” The statement stressed the need to build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t was basically in line with one then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made to Asian countries in 1995 to coincide with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But Kan’s statement was for only Korea, not all Asian countries, and it touched on the 1919 Samil(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peninsula, saying the Korean people‘s “ethnic pride was deeply scarred by the colonial rule which was imposed against their will” - an expression that went further than previous statements. And Kan‘s statement also proposed that several precious documents brought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be transferred back.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ch documents as the Joseon Wangsil 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and about 60,000 cultural properties were confirmed to have been brought to Japan from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eriod of colonial rule. These are positive aspects of Kan’s statement.
But there are still negative aspects of this statement. Kan’s statement did not include the declaration of illegality and nullification of forced annexation. And Kan made no mention of compensation for Korean victims of forced-labor and military sexual slavery(‘comfort women’), making clear the government’s position that this issue has already been resolved remains unchanged.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to Sengoku said at a press conference that Kan’s statement wa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individual compensation claims and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Japan‘s colonial rule have been settled. In other words, Japan maintains the validity of forced annexation treaty because of the legitimate conclusion, but Korea asserts invalidity of forced annexation treaty because of the illegitimate conclusion. Naoto Kan acknowledged the forcibleness of colonial rule, not the illegitimacy of annexation.
The Japanese colonial rule is from the conclusion of forced annexation treaty to the complete defeat of Japan in the World War II. But i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aggression to the Korean Peninsula by Japan began from Korea-Japan Protocol of 1904 and protectorate treaty of 1905. The colony and colonial régime have happened from the occurrence of political group like an ancient state, and more than 2/3 of all member states of United Nations had an experience of colonial rule.
The effort to liquidate vestiges of imperialism like a colony in a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riginated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General Assembly supported the decolonization of nascent nations politically and legally by adoption of a series of resolutions, for exampl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 (Res.1514(XV), 1960), Resolution 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Res.1803(XVII), 1962),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s.2625(XXV), 1970),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Res.3201(S-VI), 1974),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Res.3281(XXIX), 1974). Especially, resolution 1514(XV) declares that the colonial rule goes against all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ubjection of peoples to alien subjugatio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constitutes a denial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contrary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s an impediment to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co-operation.”
The concep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economic sovereignty, development rights in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delicately, 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TWAIL) to overcome the colonialism and the vestige of imperialism have begun. In this broad category, Korean government,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scholars have struggled to liquidate vestiges of colonial rule, for example, the compensation for sexual slavery, forced-labore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his paper aims to seek strategies and theories in international law to solve these various problems. Legal issues which had been raised from the colonization of Korea by Japan were superficially settled by the treaty and agreements which were concluded in 1965,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Agreement on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Japan, the Agreement on Fisheries, the Agreement on the Properties, the Rights of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Agreement on the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Cooperation. But the circumstances of these treaty and agreements have changed a great deal for the last 40 years. And both governments have an opposing opinion about the existence of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to Japan. Therefore, first, the agreement on the Rights of Claims and the agreement on the Cultural Properties will be examined. Second,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to solve the compensation of forced-laborer problem and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problem will be considered. Third, the foreign examples of liquidating vestiges of colonial rule will be reviewed.
Several countries in Eastern Europe, especially Bulgaria and South Korea have common experiences of colonial rule in imperialism. To seek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liquidating vestiges of colonial rule might help to understan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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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헤레로족 사이에는 1885년과 1894년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독일은 1907년까지는 해당 영토에 독일이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로 식민지를 잃기 전까지는 서남 아프리카(나미비아)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04년 독일은 헤레로족이 식민압제에 반항하는 봉기를 하자 헤레로족 전멸을 위한 전쟁에 돌입하였고, 1904년 10월, 독일의 모든 헤레로족에게 해당 영토를 떠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공표하였다. 이후 이 명령은 철회되었으나, 헤레로족에 대한 압제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노예노동을 하고 집단 수용소에서 생활하였고, 철도건설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헤레로족 말살을 위한 무력행사와 기타 조치로 8만여 명의 헤레로족 중에서 6만 5천명 가량이 살해되었다.


�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Namibia: Relations Between Namibia and Germany, at �HYPERLINK "http://www.auswaertiges-amt.de/www/en/laenderinfos/laender/laender_ausgabe_html?land_id=118"�http://www.auswaertiges-amt.de/www/en/laenderinfos/laender/laender_ausgabe_html?land_id=118�, Rachel Anderson, “Redressing Colonial Genocid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Jereros’ Cause of Action Against Germany”, California Law Review, Vol. 93, 2005, p. 1156에서 재인용.


� Claudia Gazzini, “Assessing Italy’s Grande Gesto to Libya”, Middle East Report Online, March, 16, 2009, �HYPERLINK "http://www.merip.org/mero/mero031609.html"�http://www.merip.org/mero/mero031609.html�.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2009, 24쪽, 62~63쪽.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 문건(Paras. 14, 99, 101). 이 선언문에서는 식민주의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져왔고,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및 선주민들이 식민주의의 피해자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민주의로 인해 고통받은 수백만명의 피해자를 기리도록 촉구하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미 이를 실천한 국가들을 참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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